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1.8.19>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

1. 석탄사용시설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40m 이상
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굴뚝높이 및 굴뚝높이 산정방
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석탄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마.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료와 그 연소재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연료는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